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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재판장 신진우)은 트위터상에서 북한의 인터
넷사이트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
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면서 반국가단
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2010년 어떤 표현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하여도 행위자에게 이적목
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적목적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북한
에 대한 농담과 조롱의 목적이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까지 이적목적을 인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적목적’을 추가한 대법원판결이 유명무실해지고 말
았다.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트위터상의 정부비판 글을 차단하고자 하였을 때 외신들은 한
국의 표현의 자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 사건은 한국의 SNS 규제를 보여주
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SNS 상의 풍자적인 행위를 유죄
로 인정한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폐지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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